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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요약집 변경(강조)사항 

8강(12.8일) 

 

3) 위험믜 변경(해상보험은 최대선의계약이므로 통지의무없이 면책) 

     ①선박보험 

       가. 발항항 변경시 면책.  

       나. 도착항 변경시 면책.  

       다. 가다가 도착항 변경시 면책.  

       라. 이로도 면책.  

      마.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도 면책,  

바. 지연하면 면책. cf) 선박변경은 종료사유. 선박양도(소유권 양도.선급변경.관리회사변경)도 

종료사유(보험자 동의시 계약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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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문제에서 

 

선장의 변경은 보험계약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회사의 변경, 소유권 양도, 선급의 변경은 보험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종료사유이다. 선박은 수십개의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투자회사를 설립

하여 선박을 만들어 20년 장기계약을 하여 관리회사(해운회사)에 임대차를 한다. 결국 관리회사가 실

질적으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의 변경을 선주의 변경과 같이 보험계약의 종료사

유로 규정하고 있다.  


